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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발표되었다.1 

2018년 대법원 판결(10월 30일 일본제철 1건, 11월 29일 미쓰비시 중공업 2건)이후 약 4년 

4개월여 만이다. 정부의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 14명(피해자 기준 

15명)(상세사항 [별첨2] 참조)에게 판결금2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다. 재단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어서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일본의 발표가 이어졌고,3 

같은 날,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해제 및 수출관리 우대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4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대해 일부 원고 및 피해자 측은 반대하고 있고, 여론 또한 

우호적이지 않다.5 뿐만 아니라, 피고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빠지고, 일본 정부의 사죄조차 

기존 담화의 계승 수준에 그쳐 비판받고6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충분히 합당하며, 공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해법이 “우리의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자,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고 하였는데,7 그 평가는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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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치에 속도감 있고, 적절하게 호응해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보이며 성의 

있게 호응해야 한다. 기시다 내각은 약한 지지기반과 일본 내 반대 세력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 정부 또한 거센 반발 여론과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큰 결단을 했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결단과 실행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한일 협력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큰 바,8 기시다 내각과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자국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일본 피고기업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마련하는 ‘(가칭)미래청년기금’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양국의 정치인, 당국자, 언론, 전문가 등은 민감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일본 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발언이 

나올 때, 일본 정부는 엄중한 주의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을 보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측의 보다 성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은 경제, 안보, 

사회문화, 글로벌과제 등 각 영역에서 양국 상호간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3월 16일~17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지난 3.6 해법 발표에서 

미흡하고,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한일관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며, 상호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공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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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및 평가: 많은 과제를 남긴 현실적 해법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일 양측 간 의견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단이자, 사법적 결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렵게 마련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피고기업의 배상과 사죄라는 

핵심적 요소가 빠졌으나, 시간이 더 지난다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인정과 배상 및 사죄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일본의 입장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번 발표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9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의 해법을 

동시에 제시하였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과 한국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의 ‘(가칭)미래청년기금’ 마련 

구상은 이와 같은 한국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문제 해법 제시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노력과 과정의 투명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별첨 1] 참조). 역사문제의 특성상, 

사안의 복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의견을 수렴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간 정부가 일관되게 표명해 온 

한일관계 개선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10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확정 

판결 소송 당사자인 원고 및 유족들과의 만남이 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리인 및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갈등이 깊어진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한국 정부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일본 피고기업의 책임과 사죄 표명이 없었다는 점, 

▲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은 기존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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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일본 피고기업으로부터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공감과 위로를 표하는 노력조차 얻어내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된 전경련과 경단련에 의한 

‘(가칭)미래청년기금’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6회 동안 진행된 미쓰비시 중공업과 

피해자 측의 협상 당시 내용과11 크게 다르지 않아 후퇴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당시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직접 협상에 임하고, 임금미지불, 가혹한 노동 등에 

대해 인정하였다는12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기업 행위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었던 2012년과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23년 현재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피고기업의 사죄와 반성 표명조차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아쉬움은 모두 향후 과제로 남았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3월 16일-17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한일관계 개선 과정 속에서 일본 정부 및 피고기업의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이어져 문제 해결 및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분석: 피고기업이 빠진 제3자 변제 – 정부는,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가?  

정부 출범 후, 1년여에 가까운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만족스럽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책임과 사죄 없는 해법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쉽게 이해와 지지를 얻기 어려운 사항이다. 더욱이 이 부분은 일부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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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변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한일 대립 속 마련한 고육지책(苦肉之策) 

피고기업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고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안이지만, 여기에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일본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고심이 

담겨있다. 아래 내용은 2018년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이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다.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이상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18.10.30 대법원 판결 중 (사건번호 2013다61381)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다. 그리고 

그 전제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그리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은 양국 간에 합의되지 

않았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간 약14년(1951~1965)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결국 한일 양국은 이 부분에 대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한 채, 즉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합의(agree to disagree)한 형태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합의할 수 없는 문제를 사실상 봉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는 한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일본에서는 합법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식민지 

시기의 징용문제는, ‘강제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한일 양국에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일본이 강제징용은 “불법행위”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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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개인재산권, …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13 그리고 “19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보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14  

물론 이 부분에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양국이 서명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구는 개인청구권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와 

한국 대법원 모두 개인청구권은 존속한다고 보았지만, 행사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즉, 일본 최고재판소는 권리는 있지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았고, 한국 대법원은 

권리가 존속하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제2조1항.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 3항. “…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결국 2018년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끝내 합의할 

수 없었던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으로 인한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고, 이는 당초부터 양국 간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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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8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쟁점 

 한국 일본 

식민지배의 성격 불법 합법 

개인청구권 존속 여부 O O 

개인청구권 행사 여부 O X 

청구권협정에 따른 

강제동원문제 해결 유무 
X O 

※ 출처: 필자 작성.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했고, 그리하여 제시된 것이 ‘제3자의 변제’이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의 변제’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469조 (제3자의 변제) 

1.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즉,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의 논쟁은 

있지만, 정부에서는 불가능보다는 가능의 영역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와 같은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 용어가 나오면서 새로운 방안처럼 여겨지지만, 

“피고 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공식 해법(2019.6.19) 및 한국과 일본의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문희상안’(2019.11.5)과 크게 다르지 않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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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해법안 비교 

 2019.6.19. 정부 해법15 2019.11.5. 문희상안16 2023.3.6. 정부 해법 

대상 강제징용 확정판결 3건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등 강제징용 확정판결 3건 

재원 마련 

피고기업+청구권협정 수혜 

한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1+1) 

한국기업+일본기업+국민성금+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이후, 제외) (1+1+a) 

청구권협정 수혜 한국기업 

+ 자발적인 민간기업 

피고기업 

참여 

O 

(자발성,  

하지만 참여 필수) 

O 

(자발성, 사실상 X) 

? 

(자발성, 사실상 X) 

이행기관 ? 
기금 조성,  

(가칭) 기억인권재단 – 신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행안부 산하, 기존 재단 

대법원 판결 이행 우회 우회 

계류 중 소송 동일 적용 
입법과정으로 일본 식민지배로 인한  

배상 및 보상 문제 해결 
동일 적용 

의의 
당사자 이익 존중을 통한 

화해 모색 
한일 갈등의 근원적∙포괄적 해소 

한일 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과정 

특징 

해당 방안 수용 시, 일본 측 

요구에 따라 협의 절차 

수용 검토 용의 

입법과정 필요, ‘재판상 화해’ 명시,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종결 

일본 게이단렌+한국 전경련 

‘한일청년미래기금’ 조성 

원고의견 

사전청취 
X X O 

해법안 관련 

원고 의견 
?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일본 반응 즉각 거절 긍정적 수용 

※ 출처: 필자 작성  



 

- 9 - 

다만, 재원 마련에 있어 ‘피고기업의 참여’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것이 주로 비판받는 점이다. 그렇다면, 피고기업의 참여는 왜 

배제되었는가?  

 

■ 피고기업의 참여 문제: 당사자(원고)의 권리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소송은 총 3건이며, 소송 제기 당시 원고는 총 14명(피해자 

기준 총 15명)이다. 그리고 이 중, 생존자는 단 3명이다. 소송 중 혹은 판결 이후 사망한 

원고의 권한을 승계받은 유족들까지 포함하여 본 소송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32(±α)이다([별첨 2] 참조). 즉,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및 정부의 해법 수용 여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는 당사자가 약 32(±α)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17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원고들과 반대하는 원고들이 있으며, 재원(財源)의 출처와 관계없이 

판결금 수령을 희망하는 원고들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이 있다. 또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나, 그 주체(일본 정부, 피고기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은 서로 다른 원고들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실제 

현금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갖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다.   

더욱이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 및 당시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측과 장기간 협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장기간 권리 실현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될 원고들의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 유족들조차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권리 실현을 원하는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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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면서도, 

사실상 일본 정부 및 피고기업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발성’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양 정부의 부담도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앞으로의 한일관계: 전망과 제언 – 남아있는 문제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문제 확정판결에 대한 해법이 발표되며, 향후 한일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3월 16일~17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및 셔틀외교 복원, 한미일, G7 

정상회담 참가 등도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원고 및 피해자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 이행과 직결되는 피고 기업의 사죄 및 배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해법에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일 간 공식 합의를 했으나, 사실상 

형해화된 2015년 위안부합의의 전철을 따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에 대한 이번 해법과 위안부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위안부합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자, 무리한 비교지만, 그만큼 걱정과 우려가 

크고, 향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넘어서기 

위해 정부는 다음의 과제를 고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판결금 수령을 희망하는 원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원고들도 있다. 더욱이 생존피해자 

3명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18 이에 따라 재단을 통한 변제에도 여전히 난항은 

예상된다.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 14명의 재판상의 권리는 모두 동등하게 행사되어야 하나, 

피해 당사자 3명의 목소리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반대하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와 피해자 및 유족들과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에서 살아온 분들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징용문제 해법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자세보다는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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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본은 한국이 제시한 해법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로 호응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필요성을 일관된 자세로 강조해야 한다. 

한국의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9 사실 그간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1993), 「무라야마 담화」(1995), 「21세기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1998), 

「고이즈미 담화」(2005), 「간 담화」(2010) 등을 통해 사죄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국내의 큰 

비난과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린 한국 정부의 결단과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야 할 

것이며, 일본 내에서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주의 및 

정부의 명확한 원칙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이 제시한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이것이 일본의 역사적 책임마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일본의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 정치인 등은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에서의 반발이 거셌던 것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던 이유도 있으나, 합의 이후 아베 총리 등 일본 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아베 총리의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발언은 한국 내 크게 보도되었고,20 “한국 정부가 합의와 관련해 추가조치를 요구해도 일본 

정부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21 방침이 전해지며, 일본의 진정성에 크게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한일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여론은 향후 일본의 발언과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한국의 국내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일본 피고기업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해법안 마련 

과정에서 일본 피고기업이 과거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표명조차 하지 않은 

책임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피고 기업은 적절한 시기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통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입힌 상처와 고통을 보듬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마련하기로 한 ‘(가칭)미래청년기금’ 등을 통한 미래 세대 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직접 기여를 통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협력의 매개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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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이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이 기금은 한일 간의 고심 끝에 어렵게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단순히 양국 청년들 간의 이벤트성, 

일회성 교류, 장학 및 유학생 지원사업 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일 간에는 이미 많은 

유사한 교류 및 장학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보다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바,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안을 생각해보며,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기림, 기억, 추모,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장학, 교육, 취업 관련 프로그램 등 유족 지원 사업 등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징용문제 해법을 발표하며,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은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 제시를 통해 얻게 되는 국익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6일~17일 한일정상회담이 도쿄에서 개최된다. 다자회의 계기로 개최된 

회담을 제외하면,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1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양국은 이를 통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강제징용-수출규제-GSOMIA’까지 포괄적 해결에 대한 논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강제징용해법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정상회담인만큼 그 성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현안 해결의 의미를 넘어 과거에서 미래를 잇는 

한일의 미래협력방향 및 의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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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보여야 할 것이며, 한국은 협력파트너로서 일본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양국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로에서 기억과 치유, 화해의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양국 

정상의 메시지 혹은 공동성명 등 정상회담 결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이 경제, 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뚜렷한 협력방향과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안보> 분야에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실히 해야 할 것이며,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한미일 공동 대처를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북핵억제 강화를 위한 민관 안보대화 및 정책협의의 정례화 및 내실화, 

역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기업인, 전경련과 경단련이 함께하는 만큼22 한동안 경색되었던 

양국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고, 무역, 투자 등의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 및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산업> 분야에서도 사이버, 우주, AI, 5G, 양자기술, 

로봇, 디지털 행정, 물류 등 협력의 외연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양국은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지방인구감소 등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으며, 이 

외에도 환경, 에너지, 공급망, 원자력, 보건, 마약, 자연재해, 테러 등 <글로벌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통해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양국의 미래관계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우호와 협력,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보내고, 청년교류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상호 일자리에 대한 문호 

개방 및 교육 지원, ▲이를 위한 취업비자 및 현지에서의 주거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협력과제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다양한 갈등 발생이 불가피하다.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은 향후 한일 간의 예상되는 갈등 사안이다. 이와 같은 갈등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되,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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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정부는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해당 및 우려 지역에 정기적인 영향도 및 수치를 체크하고, 언론인, 전문가 등을 

수시로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해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 3건을 중심으로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018 대법원 판결은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14년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일본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이 대법원 판결의 전제(즉,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로 주어지면서, 한일이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고, 결국 

이로 인해 정부는 사법적 판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의 이익과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해 가능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압류 및 강제집행(현금화)까지의 시간 소요 및 현금화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부재로 인한 원고들의 실질적 피해, 강제집행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한국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방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사실상 배제된 미흡한 해법으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러나 한일간의 타협 지점이 없는 사안에서 내린 한국정부의 결단으로 한일관계는 이제 

새로운 기로에 섰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이다. 2018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이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국내 거센 비난과 반대 여론, 정치적 책임을 감수한 한국정부의 결단에 적절하고, 

속도감있게 호응하여,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의 결단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일 

양국은 한일 갈등의 화해와 치유의 과정 속에서 상대국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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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8년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2022.03-2023.3) 

2022.03.11.  

.04.24.-04.28  

.05.09.  

 

.05.25.  

.06.08. 

.07.04 

.07.14.  

.07.18-07.20  

.08.04.  

.08.09.  

.09.05.  

.09.19.  

.09.21.  

.09.27-09.28 

.10.04.  

.10.06.  

.10.25 

.11.03.  

.11.13.  

.11.18.  

.12.06.  

2023.01.12.  

      .01.13.  

      .02.13. 

.02.18.  

.02.28.  

.03.06.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총리 통화  

한일정책협의단, 방일(윤석열 대통령 친서 전달)  

하야시 외무대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계기 방한(기시다 총리 친서 

전달)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서울)  

한일 외교장관 통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차관회담(서울) 

외교부,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1차 회의)  

외교부,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 

박진 장관, 방일 및 첫 외교장관 회담(도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프놈펜) 

외교부,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3차 회의  

외교부,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4차 회의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일정상 약식회담 (뉴욕) 

총리,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 차 방일 및 기시다 총리 면담(도쿄) 

한일 외교장관 통화 

한일정상 통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차관회담(도쿄) 

한일 외교장관 통화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프놈펜) 

한일 외교장관 통화  

장관 주재, 현인회의 

외교부, 강제징용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한일 외교장관 통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차관회담(워싱턴 D.C)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뮌헨) 

외교부, 강제징용 유족들과 집단 면담(박진 장관 참석) 

외교부,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 관련 해결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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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18 대법원 강제징용문제 승소 판결(3건) 주요사항 및 현금화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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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2023.3.6)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840 (검색일: 2023.3.7) 

2 본 고에서 사용되는 ‘판결금’이라는 표현은 재판의 결과에 따른다는 금액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그 

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로 명시하였다.  

3 [朝日新聞] “林外相、韓国の解決策を評価 「日韓宣言を含め継承」と「呼応」” (2023.3.6) 

https://www.asahi.com/articles/ASR364H7NR36UTFK00C.html (검색일: 2023.3.6) 

4 [연합뉴스] “한일, 수출규제 협의…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종합 3 보)” (2023.3.6)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107253003?input=1195m (검색일: 2023.3.6) 

5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33 호(2023 년 3 월 2 주)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 3 자 변제 

방안, 한일 관계 방향,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2023.3.10)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71 (검색일: 2023.3.10) 

6 [노컷뉴스]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강제동원 해법…日 완전면피” (2023.3.6) 

https://www.nocutnews.co.kr/news/5905151 (검색일: 2023.3.6) 

7 [중앙일보] “"언젠가, 누군가 해야한다면 지금 내가"…'물 반컵' 먼저 채운 尹” (2023.3.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085 (검색일: 2023.3.6) 

8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의 해결책 발표에 대해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한국의 노력을 한일협력으로 계기로 삼아한다고 촉구하였다.  

[朝日新聞] “徴用工問題の「解決」日韓の協調こそ時代の要請”  (2023.3.7)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574286.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毎日新聞] “徴用工問題の決着日韓関係立て直す起点に”” (2023.3.7) 

https://mainichi.jp/articles/20230307/ddm/005/070/076000c;  

[読売新聞]”「徴用工」解決策日韓関係改善の契機としたい” (2023.3.7)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30306-OYT1T50288/ ;  

[日本経済新聞] “尹氏の決断を日韓の正常化につなげよ” (2023.3.6)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K064ZP0W3A300C2000000/  

9 2 심에서 일부 승소한 9 건이 현재 대법원에 5 년째 계류 중이고, 2 심 소송 4 건과 1 심 소송 53 건이 

각각 진행중이다. – [연합뉴스] “[강제징용 해법] 가해 日기업 뺀 '제 3 자 변제' 법적 쟁점은” (2023.3.6)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83800004 (검색일: 2023.3.6); 제 3 자변제안을 수행하게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문제(군인, 군무, 노무, 위안부 등)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단독] '강제징용 해법 TF' 꾸린다…3 자변제·특별법 

투트랙 추진” (2023.3.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933#home (검색일: 2023.3.6)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840
https://www.asahi.com/articles/ASR364H7NR36UTFK00C.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107253003?input=1195m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71
https://www.nocutnews.co.kr/news/590515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085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574286.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https://mainichi.jp/articles/20230307/ddm/005/070/076000c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30306-OYT1T50288/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K064ZP0W3A300C2000000/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838000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93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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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발언들이 많았고, 이로 인한 잘못된 신호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불필요한 

발언들로 인해 오히려 신뢰감이 저하될 수 있다.  

- [파이낸셜뉴스] “정부, '강제동원 해법' 日에 공 넘겨…"호응 담보돼야 정부안 발표"(종합)” 

(2023.1.16)  https://www.fnnews.com/news/202301161731081145; [연합뉴스] “정부 "공개토론회 

발표내용 최종안 아니야…日과 강도있게 협의"” (2023.1.12)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2124800504; [동아일보] “[단독]박진, 징용배상문제 “韓이 

먼저 입장 바꿀 가능성 없어…끝까지 노력할 것”” (2023.2.2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21/117995162/1 (검색일: 2023.3.6) 

11[경향신문] “근로정신대-日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할머니들 분노” (2012.7.9)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207091520131#c2b (검색일: 2023.3.6) 

12 KBS News. “강제동원피해 日 지원단체 대표 “미쓰비시 10 년 전 사죄·배상 의사 있었다”” 

(2023.3.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2700&ref=A (검색일: 2023.3.10) 

13 국무조정실.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05.8.26)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73036 (검색일: 2023.3.8) 

14 정부는 청구권 자금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02),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01),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12)을 

제정하고, 1975 년부터 1977 년까지 피징용사망과 재산 손해 등 83,519 건에 대해 약 92 억원(청구권 

구상 자금 무상 3 억불의 약 9.7%)를 지급(피징용사망자 등 인명보상에 1 인당 30 만원, 예금, 채권, 

보험금 등 재산보상에 대해 1 엔당 30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04 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과로 78,000 여명에 대해 약 6,500 억원을 지급(사망 및 행방불명자 유족 

2,000 만원, 부상 및 장해 300 만원~2000 만원, 미수금 지원금 1 엔당 2 천원 환산 지급, 의료지원금 

연 80 만원)을 지급하였다.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설명자료 (2023.3.6)” 

15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문제 우리 정부 입장” (2019.6.19)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294 (검색일: 2023.3.6) 

16 [한겨레] “‘문희상안’, 강제동원 해법인가 갈등 키울 악수인가” 

(2019.12.1)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106.html (검색일: 2023.3.6) 

17 [동아일보] “[단독]징용피해자 의견 엇갈려… “재단 변제안 가능” “구걸할 생각 없다”” (2023.2.1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14/117868294/1; [중앙일보] “[단독] 

"이쯤에서 매듭" 징용피해 유족들, 28 일 외교부와 면담” (2023.2.15) 

https://news.koreadaily.com/2023/02/14/society/politics/20230214120102347.html; [미디어펜] 

“[데스크칼럼] 강제징용 해법” (2023.3.2) http://www.mediapen.com/news/view/797810; [読売新聞]  

“韓国政府、元徴用工側と面会急ぐ…日韓は解決後の「ぶり返し」防止措置も協議か (2023.2.17) 

“https://www.yomiuri.co.jp/world/20230217-OYT1T50043/ (검색일: 2023.3.6) 

https://www.fnnews.com/news/202301161731081145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212480050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21/117995162/1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207091520131#c2b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2700&ref=A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73036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29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106.html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14/117868294/1
https://news.koreadaily.com/2023/02/14/society/politics/20230214120102347.html
http://www.mediapen.com/news/view/797810
https://www.yomiuri.co.jp/world/20230217-OYT1T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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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합뉴스] “양금덕 할머니 "동냥같은 돈 안받아"…생존피해자 3 명 모두 반대(종합 2 보)” 

(2023.3.6) https://m.yna.co.kr/view/AKR20230306103752504 (검색일: 2023.3.6) 

19 [日本経済新聞] “岸田首相「歴史認識の立場継承」 98 年日韓共同宣言含め” (2023.3.6)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68BT0W3A300C2000000/ (검색일: 2023.3.6) 

20 [MBC] “日 아베 "위안부 합의는 1mm 도 움직이지 않는다"” (2017.12.29) 

https://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484565_31369.html (검색일: 2023.3.6) 

21 [YTN] “日 "위안부 합의 추가조치 요구 수용 못 해"” (2018.1.10) 

https://www.ytn.co.kr/_ln/0104_201801101402129704 (검색일: 2023.3.6) 

22 [동아일보] “[단독]“尹-기시다, 한일 기업인들과 만찬 추진” 경제협력 속도 붙는다” (2023.3.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309/118241322/1 (검색일: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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